
(유권해석) ‘현실적인 이용상황’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

상황으로서, 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가능

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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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지목이 ‘답’인 토지를 ‘전’으로 상정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

회신내용

「토지보상법」제70조제2항에서는 “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

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

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”고 

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“현실적인 이용상황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, “현실적인 이용상

황”이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, 주위환경이나 대상토

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합니다.

위 관련 규정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개념을 검토해 볼 때, 지목이 ‘답’인 토지를 ‘전’으로 상정하

여 감정평가 한 것이 “현실적인 이용상황”에 부합한 경우라면 적법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
